
사회학과 학부 졸업논문 운영방식 변경(추가) 안내

사회학과에서는 학부 졸업논문 운영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. 2023년도 후기
(2024년 8월) 졸업예정자부터 변경된 운영방식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합니다. 

1. 관련규정

 ◼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0조

 제60조(졸업논문) ① 졸업논문은 졸업학기에 이수한 전공별로 시행하되, 당해 학기 이수 

후 졸업이 가능한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.

     ② 졸업논문의 시행방법은 학과장이 정한다. 이 경우 학과장은 학과 교원의 의견을 

들어 정하여야 한다.

     ③ 학과장은 졸업논문의 시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

한다.

     ④ 학과장은 졸업논문의 시행에 필요한 전 과정과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을 시행일 이

전에 해당 학생에게 공시하여야 하며, 학사일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.

     ⑤ 학과장은 졸업논문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결정 후 7일 이내에 학

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     ⑥ 졸업논문 시행과정에서 생성되는 제반 서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학과

장의 책임 하에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 ◼ 충남대학교 학칙 제68조

 제68조(졸업논문)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(실험·실습·설계보고, 실기발표, 졸업종합시험 

등을 포함한다)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(개정 2012.12.20)

    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당해 복수전공의 졸업논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     ③ 졸업논문 심사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.

     ④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아니 하였거나 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수료한 학기말부터 2년 

이내에 합격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다. 다만, 2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한 수료자라 

하더라도 학과(전공) 교수회의 심의를 마치고 대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인정한 경우 

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. (단서신설 

2010.7.28., 개정 2017.11.20.)

     ⑤ 졸업논문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


